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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민보경 외, 2022a)와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민보경 외, 2022b)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상세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의 절 제목 일부는 『다문화 쇼크』(김무인, 2022)의 장·절 제목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요약

•�최근 ‘이민 정책’에 사회적 관심도가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함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은 크게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 250만 명(전체 인구 대비 4.9%)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후 다소 감소함 

-  2021년 기준 체류 외국인 약 200만 명 중 장기체류자는 170만 명으로, 그 중 80만 명이 외국국적 동포이고, 30만 

명이 이주노동자이며, 15만 명이 결혼이주자임. 나머지 45여만 명의 구성은 다양함

-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는 2021년 기준 약 20%(40만여 명)로 추정됨

•�외국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와 ‘배우자’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함

-  외국인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요구로 ‘산업연수생’ 지위로 들어오기 

시작해 2000년대 중후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노동자’ 지위로 전환됨. 2000년대 중후반에 ‘외국국적 동포’도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오늘날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재외동포’ 구도가 형성됨

-  결혼이주자는 1990년대 초반 농촌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함. 그 수는 2000년대 중후반에 정점을 이룬 후 관련 

제도가 형성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에 있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외국인 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외국인 정책의 틀이 형성된 이래 외국인 정책은 특정 

집단별, 특정 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옴

-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작성되고 있지만 규범적으로 제시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정책 집행 

논리가 조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로드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원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맥락을 담지 못하고 있음 

-  규범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관계 맥락에서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아 함

-  2018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수준이 하락세에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추이임

-  한국인의 포용도 수준은 국제비교의 맥락에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종합하면 한국사회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기초 역량을 길러야 할 단계에 있음

-  이민정책 의제는 외국인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제된 도구화된·인종주의화된 가치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민족국가 체제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가치가 경합하는 

복잡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임   

-  다문화 국가로 가는 과제는 노동시장 차별 축소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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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이민 정책은 아직 낯선 말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잠재적) 이민자로 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그들을 임시 체류 노동자로 본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이민자로 보는 대상은 

대부분이 여성인 ‘결혼이주자’에 한정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 한국사회에서는 ‘이민’ 관련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관련 사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맡고 있다. 관련 정책을 지칭하는 정부의 공식 용어는 외국인 정책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이다. 정치권에서도 2018년 예멘인 난민 신청을 계기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이민이 독

자적인 사회적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 

최근에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이민청’ 설립 논의가 등장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5월 17일 장관 취임

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주목받았다.1) 이민

청 설립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에

서도 여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2)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

국인에게 한국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역할을,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민 분야는 향후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의제가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 체류

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왔고 앞으로도 늘 것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흐름도 있다. 관련 이슈를 판단할 때에 준거로 

삼아야 할 질문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한준성·최진우, 2018: 6)일 것이다. 

이 글은 위 질문을 염두에 두고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과 관련 지표 및 정책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그들이 누구

인지 확인한다. 3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오게 되었는지 정리한다. 4절에서는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5절에서는 한국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6절에서는 시사점을 정리

해 볼 것이다.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21

2)  2022년 8월 30일에는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조정훈 의원실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2022년 8

월 31일에는 윤재갑 의원실과 이민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

정책의 활용”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2022년 9월 20일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정부 이

민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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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외국인들

1) 비중과 추이

2021년 12월 말일 기준 한국에는 195만 6,781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 5163만 명의 약 3.8%

에 해당한다.3)

OECD나 EU 회원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외국인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2017년 전후 기준 OECD, 또는 EU 회

원국가 평균은 약 18%이다.4) 여기서 한국은 이주배경 인구 비중이 2% 남짓으로 불가리아, 칠레, 일본, 멕시코, 루마니아, 터

키와 함께 “이주 인구가 적지만 새롭게 (이주지로) 등장하는 국가군”에 속한다(OECD/EU, 2018: 30). 

<그림  1>  세계 주요 국가의 이주배경 인구 비중(2017년 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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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born�with�two�foreign-born�parents���■�Native-born�with�mixed�background���■�Foreign-born�who�arrived�as�children���■�Foreign-born�who�arrived�as�adults

* 출처: OECD/EU(2018: 19) 

3)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7년 4.21%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9%로 감소했

다(법무부 출입국 통계).

4)  OECD에서는 이주자를 “외국에서 태어나 인구”로 정의한다(OECD/EU, 2018: 18). 이주배경 인구는 <그림 1>의 범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

국인, 이주자 2세, 귀화자 등을 포함한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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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장기 추이로 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었다. 1998년에 30만

여 명이었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01년에 50만 명을 넘었고,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13년에는 150만 명을 넘었

다. 2016년에는 현재 규모인 약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림  2>  체류 외국인 수(1998-2021)

■�장기체류���■�단기체류��� �불법체류자�비중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처: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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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주배경 인구가 2020년 218만 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 명(총인구 중 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배경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30만 명에서 2040년 47만 

명으로, 향후 20년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위: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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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일반체류 자격은 단기체류 

자격과 장기체류 자격으로 구분된다. 단기체류 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자격이다. 장기

체류 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표 1>에서 단기체류 자격은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이다. 나머지는 대부

분 장기체류 자격이다. 장기체류 자격은 크게 공무(A-), 유학 및 연수(D-), 취업(E-), 거주(F-)로 구분된다. 외국인 정책의 주된 대상은 취업 비자

와 거주 비자로 체류하는 이들이다.

6)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2) 체류 자격별 현황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결혼이민 비자부터 환승 목적 3일 체류 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표 1>).5)

규모가 가장 큰 체류 자격은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F-4)다. 약 48만 명이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또 다른 비자인 ‘방문취업’(H-2)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약 12만 명이다. 그 밖에 영주(F-5)나 거주(F-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가 있다. 이들을 합하면 80만 명 가까이 된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다. 약 22만 명이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나 방문취업자의 상당수도 

‘이주노동자’에 포함되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떠올리는 이들은 보통 취업비자로 들어온 이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선원

취업자나 계절근로자, 단기취업자도 이주노동자에 포함된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2021년

에 이들을 361,526명으로 집계했다.6) 또 다른 주요 체류 자격은 결혼이민비자(F-6)다. 이 비자로 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3만 명이다. 여성이 대다수이기에 보통은 ‘여성결혼이민자’로 불린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가운데 약 30만 명이 단기체류자이고 170만 명이 장기체류자이다. 이 중 80만 

명이 외국국적 동포로 상당수는 취업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약 30만 명 있고, 결혼이민자들이 

약 15만 명 있다. 나머지 45만 명은 유학생, 연수생, 기타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 범주에 재외동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제외한 ‘순수’ 외

국인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규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불법체류자 비중은 20%로 4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들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 규모는 240만 명으로 늘어나고, ‘

순수’ 외국인 규모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은 극히 제한된 경로로 가

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제한된 경로를 통해 들어와 제도 밖에 있는 외국인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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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1) (단위: 명)

국적(지역)별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 총계

외교(A-1) 2,277 612 389 1,021 167 711 2 5,179 (0.3)

공무(A-2) 2,005 532 180 731 86 241 40 3,815 (0.2)

사증면제(B-1) 153,137 437 890 10,765 487 153 - 165,869 (8.5)

관광통과(B-2) 23,055 18,422 256 277 1,255 393 15 43,673 (2.2)

일시취재(C-1) 15 1 - 2 - - - 18 (0.0)

단기방문(C-3) 93,563 736 338 1,089 490 985 24 97,225 (5.0)

단기취업(C-4) 1,238 43 33 367 3 7 - 1,691 (0.1)

문화예술(D-1) 38 10 1 9 1 - - 59 (0.0)

유학(D-2) 102,951 1,008 767 4,093 47 2,301 11 111,178 (5.7)

기술연수(D-3) 1,652 - 1 1 - - - 1,654 (0.1)

일반연수(D-4) 50,308 438 409 2,188 50 476 1 53,870 (2.8)

취재(D-5) 79 22 0 21 5 - - 127 (0.0)

종교(D-6) 797 365 43 124 10 39 - 1,378 (0.1)

주재(D-7) 633 198 4 175 9 9 - 1,028 (0.1)

기업투자(D-8) 4,472 370 25 727 64 297 - 5,955 (0.3)

무역경영(D-9) 1,127 58 43 585 20 220 - 2,053 (0.1)

구직(D-10) 7,562 164 54 215 11 368 1 8,375 (0.4)

교수(E-1) 796 670 22 377 64 88 - 2,017 (0.1)

회화(E-2) 487 8,610 12 2,085 436 1,773 - 13,403 (0.7)

연구(E-3) 3,108 77 45 223 18 167 - 3,638 (0.2)

기술지도(E-4) 34 79 6 40 16 2 - 177 (0.0)

전문직업(E-5) 63 39 33 97 21 4 - 257 (0.0)

예술흥행(E-6) 2,183 169 131 695 26 81 - 3,285 (0.2)

특정활동(E-7) 16,860 1,728 213 1,445 172 257 - 20,675 (1.1)

계절근로(E-8) 383 - - - - - - 383 (0.0)

비전문취업(E-9) 217,624 - 12 24 1 68 - 217,729 (11.1)

선원취업(E-10) 17,921 - - - - - - 17,921 (0.9)

방문동거(F-1) 88,290 1,218 174 5,965 63 226 79 96,015 (4.9)

거주(F-2) 39,625 901 151 1,004 88 583 15 42,367 (2.2)

동반(F-3) 15,534 1,815 285 1,977 182 1,444 - 21,237 (1.1)

재외동포(F-4) 383,142 59,226 285 29,348 6,406 15 20 478,442 (24.5)

영주(F-5) 163,376 1,981 72 2,243 297 143 6 168,118 (8.6)

결혼이민(F-6) 121,478 5,033 923 5,205 598 1,030 18 134,285 (6.9)

기타(G-1) 21,747 36 82 2,640 1 5,650 2 30,158 (1.5)

관광취업(H-1) 58 7 3 256 3 - - 327 (0.0)

방문취업(H-2) 124,556 - - 932 - - 5 125,493 (6.4)

관광상륙(T-1) 216 3 5 8 3 - - 235 (0.0)

기타(Others) 16,809 58,494 149 402 81 1,527 10 77,472 (4.0)

합계
1,679,199

(85.8)
163,502

(8.4)
6,036
(0.3)

77,356
(4.0)

11,181
(0.6)

19,258
(1.0)

249
(0.0)

1,956,781
(100.0)

*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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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별 현황

체류 외국인 규모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계가 85.8%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북아메리카계(8.4%), 유럽계

(4.0%) 순이다. 가장 비중이 큰 아시아계에 속하는 국가들 가운데 주요 체류자격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비중이 상위 15위에 

속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정리한 것이 <그림 3>이다. 

*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유학(D-2)���■�재외동포(F-4)���■�방문취업(H-2)���■�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계절근로(E-8)���■�결혼이민(F-6)

<그림  3>  아시아계 주요 국적별·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2021)

한국계 중국인이 약 48만 명으로 가장 많다.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이고 방문취업 비자나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꽤 있다. 남성은 방문취업 비자에서 다소 많고 여성은 결혼이민 비자에서 다소 많지만 성별 비

중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음은 베트남 출신자로 약 10만 명이 있다.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남성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가 많고, 여성은 결혼이민자가 많다. 다음은 중국 출신자로 약 7만 명이 있다. 이 중 다수(약 5만 명)는 유

학생이다. 다수가 여성인 약 2만 명은 결혼이민자이다. 그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로 약 5만 명이다. 유학, 재외동포, 취

업, 결혼이민 비자 범주에 골고루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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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난민업무 현황 - 난민인정 1차 심사(단위: 건) 

구분 신청

난민 인정 심사 결정

철회 대기
소계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불인정

전체 누적
(1994~2021)

73,383 45,935 831 1,947 43,157 19,805
7,643

2021 2,341 5,982 32 30 5,920 3,694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2022: 98)

체류 자격으로 보면 유학생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가 많다. 결혼이민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주

노동자 입국의 대표 경로인 비전문취업 비자 취득자의 경우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출신

자가 많다. 재외동포나 방문취업자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자가 많다. 선원취업자는 대부분 베

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출신자이다. 계절근로자의 다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이다.

4) 난민 현황

마지막으로 2018년 예멘 난민 사태와 2021년 아프간 난민 사태로 사회적 의제가 된 바 있었던 난민 숫자를 확인해 보자.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73,383건이며, 난민 인정 심사를 완

료한 45,935건 중 인정은 831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947건, 불인정은 43,157건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해 받은 난민

은 총 2,778명(신청 건수 대비 3.8%)이다. 많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 논의는 중소기업체 및 농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와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는 결혼이민자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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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들을 부른 것은 한국사회다 

1)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0년대 경제호황과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한국의 인지도

가 높아지고 국제행사와 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의 입국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을 계

기로 한국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아시아 개도국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 경제성장과 차등적 노동운동에 따라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제조업체의 저숙련직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업들은 이익대변단체를 통해 정부에 외국인력 도입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노조와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

감에서도 법적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을 바랐다(한준성, 2022: 19-20). 당시 한국노총과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을 반대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엄격한 ‘관리’를 피력하면서도 실제로는 외

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제도적 경로로 오게 된 것은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1992년에는 

상공부가 마련한 ‘외국인연수자 관리지침’에 따라 10개 업종에 대해 상공부장관 추천으로 1만 명의 산업기술연구생을 도입

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한준성, 2022: 27). 이후 연수생 제도는 점차 연수 대상업체 조건을 완화하고 연수 기간도 유연하

게 두는 쪽으로 확장되었다. 1994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연수추천단체가 되었다. 정부는 연수생 도입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자’의 출국도 유예했다. 이때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연수생 도입

의 전 과정을 관장하게 된 중기협은 연수생 도입 대상국으로 10개국을 지정하고 22개 업체를 인력송출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준성, 2022: 49). 

연수생 제도의 공식 취지는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채용 인력을 국내 모기업에 연수시킨 후 현지공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도 도모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면서

도 일은 시키려는 “편법적인 조치”(한준성, 2022: 26)였다. 이 점은 중소기업의 이익대변단체인 중기협이 연수 과정 전반을 

운영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사실상 “노동자성이 불구화된 이주노동자인 ‘연수생’을 국내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배

속시키는 결과를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한준성, 2022: 38)였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산업연수생’에게 법적 근로자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업장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연수생의 

여권을 강제 압수한다거나 연수생 관리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을 중기협에 예치하게 한다거나 과도한 송출 수수료를 지급

하게 하는 문제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수당과 사업장 이동 기회, 산재보험 적용 등의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 산업연수생보다 나은 위치에 있었다(한준성, 2022: 54-55). 이것이 ‘한국 예외주의’(한준성, 2022: 76)라고 부를 수 있을 

높은 이주노동자 미등록 비율을 낳은 구조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약해졌다

고 알려졌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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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유입의 제도적 맥락이 크게 바뀐 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3년이다.7)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

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랐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병행되었기에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통용된 것은 2007년부터다.  

고용허가제의 운영은 보완성 원칙, 정주화 방지 원칙, 투명성 원칙, 차별금지 원칙 등을 기반으로 했다. 보완성 원칙이란 사

업주가 일정 기간 내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후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정주화 방지 

원칙은 이주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반드시 귀국시킨다는 단기순환 원칙을 뜻한다. 투명성 원칙은 이주노동자 채용 

과정을 공적 주체가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뜻을, 차별금지 원칙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이기

호·이화용, 2015: 228-229). 그러나 투명성 원칙이나 차별금지 원칙과 같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관계 있는 원칙은 정주화 방

지 원칙과 같은 “생산성-치안”의 논리와 관련 있는 원칙들에 비해 주변화되었다(한준성, 2022: 98). 일례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할 수 있는 횟수는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3회로 제한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편입 패턴은 “‘종속적 편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한준성, 2022: 97) 기본적으

로 이주노동자는 한시적 체류자로 간주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재외동

포 입국도 늘어났다. 2002년 12월에 ‘동포 취업관리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연고가 있는 40세 이상 동포가 8개 서비스 분

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5월부터는 기준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 제도에서 중국과 구소련 지

역 동포는 ‘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외국인고용법’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대상으로 관리되었다.8) 이들에 대한 차별

은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일정 수준 해소된다. 정부는 국내에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과 구소련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업종도 확대했으며 근무처 변경도 허용했다. 체류 가능 기

간도 최장 5년으로 연장했다. 연고 동포는 초청을 받아 입국하지만 무연고 동포는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추첨 등을 통해 입국

한다. 그밖에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노동자도 있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 유입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틀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이주노동자 정책이 복잡해

진 기본 배경이 되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다.

7)  2003년 8월 16일에 제정되고 2004년 8월 17일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다.

8)  특례고용허가제는 만 25세 이상의 연고 동포에 한해 방문 동거 사증(F-1-4)을 발급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해 서비

스업 일부나 제조업, 농축산업에서 3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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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체류자격별 취업자 수(2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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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2012~2021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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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85만여 명 가운데 비전문취업자(E-9) 수는 21만 6000여 명이다. 중국 동포가 대다수인 방문

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취업자 수는 9만 4,000여 명과 23만 7,000여 명이다. 이들은 제조업 및 건설업, 농수산업 등

에서 핵심 인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비전문취업자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33%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방문취업자는 2013년에 상당 수준으로 줄어든 후 꾸

준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14%로, 2021년에는 11%로 줄었다. 이에 대비해 상당한 폭으로 비중이 커진 집단이 ‘재외동포’

다. 2012년의 11%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에는 22%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28%로 비중이 가장 큰 범주가 되었다. 

한국 이주노동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등록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림 4>에 미등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2년 무렵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중은 50%에 달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그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한준성, 2022: 76). 높은 미등록자 비율은 한국사회가 이

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주노동자들 다수는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결혼이주자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이주가 허용되는 방식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한 이들은 대

부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상당한 규모로 등장한 때는 1990년

대 중반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19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보편혼 체제가 균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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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노총각’의 결혼 문제였다. 노총각의 다수는 도시 저학력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농촌에서 적령기를 넘

긴 이들이었다. 

농촌 남성의 혼인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농촌에서 여성은 생산 노동에 동원되면서도 재생산 노동까지 수행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개발 중심 경제에서 농촌이 주변화되면서 직계가족의 주변인이었던 ‘미혼 여성들’ 다수가 도

시로 이주했다. 정부는 ‘혼인 주선’ 계획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국제결혼은 1998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춤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림  5>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혼인 건수(1993-2021)

�총계��� �초혼��� �재혼��� �미상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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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과 결혼하

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 국제결혼의 규모가 커지는 한편 

인권 문제 등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다. 법제도가 정비9)되면서 2010년대에 와서는 감소세를 보였

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맞으면서 급감했다. 1990년대 중반에 결혼

한 1세대의 자녀는 이제 20대에 중반에 접어들었다.

9)  이 무렵에 제정된 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2007. 5. 17. 제정, 2007. 7. 18. 시행)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

가족법’)(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이다.

(단위: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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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시아주계 주요 국가별 결혼이주자 수와 성별 비중(2021)

순위 국가 수 남자 여자

1 베트남 41,447 8.6 91.4

2 중국 37,434 14.8 85.2

3 한국계 중국인 22,336 37.7 62.3

4 일본 15,074 8.4 91.6

5 필리핀 12,041 4.4 95.6

6 태국 6,558 1.9 98.1

7 캄보디아 4,565 12.0 88.0

8 우즈베키스탄 2,709 6.7 93.3

9 몽골 2,502 7.6 92.4

10 대만 1,596 8.9 91.1

11 인도네시아 1,073 10.3 89.7

12 파키스탄 989 84.3 15.7

13 네팔 834 23.5 76.5

14 홍콩 623 13.5 86.5

15 라오스 548 0.2 99.8

16 카자흐스탄 501 4.8 95.2

17 키르기즈 468 5.8 94.2

18 방글라데시 376 70.2 29.8

19 스리랑카 362 82.3 17.7

20 말레이시아 320 21.3 78.8

…

전체 168,611 18.9 81.1

*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2021년 기준 결혼이주자는 168,611명이다. 이중 여성이 136,668명으로 81.1%이다. 아시아주계가 153,644명으로 91.1%를 

차지한다. <표 3>은 아시아주계 소속 국가 가운데 결혼이주자 수가 300명 이상인 20개 국가의 결혼이주자 수와 성별 비중

을 정리한 것이다.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일본, 필리핀 순으로 결혼이주자가 많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

우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계 중국인이나 터키, 싱가포르 등은 여성의 비중이 크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반면 서아시아 지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이란 등의 국가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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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외국인, 다른 정책

서로 다른 집단을 한정된 목적으로 불러온 경로를 반영하듯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틀은 없다. 기본틀

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 와서야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질적

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1) 외국인 정책 집행 구조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위기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주노동자

는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결혼이주자는 가족 재생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을 수

단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은 낮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전담부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법무부가, 다문화 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설계해왔다. 이러한 경로의 연장선상에서 오

늘날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림

수산식품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법부무의 대상은 재한외국인과 귀화자 등이고, 고용노동부의 대상은 외

국인 노동자와 동포, 결혼여성이민자이며, 여성가족부의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자녀이다. 교육과학기술

부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보건복지부의 대상은 결혼여성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다(김태환, 2022: 136). 

이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정책이 중복되고, 한편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이상윤, 2014). 중장

기 계획에 근거해 정책이 수립되기보다는 부처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단기적 목표가 수립된다. 김태환(2022: 135-136)은 그 이유

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한국사회가 이민자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총괄기능을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상에 따라 다른 부처별 정책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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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인 ‘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법’ 모두 그 목적을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

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

로 추진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이혜경, 2011: 43). 대상이 겹친다는 점에서 두 법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다. 무엇보다 이들 법 또한 기본적으로 발전주의에 기반한 기능주의적 인간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

문화가족법’에서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가족 성원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가족으로, 암묵적으로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로 구성된 가족으로 협소하게 규정(이화선, 2015)되었다. 그에 따라 그것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

겠다는 법제정 의도와 달리 한국인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되었다(김현정, 2021). 이 법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은 오

히려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었다(김미영, 2021; 김현정, 2021).10)

2)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설계도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007년에 제정된 ‘외국인처우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된다. 지금까지 1-3차 계획이 발표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2012; 2018).11)

1차 기본계획(2008-2012년)에서 제시한 비전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13)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제시된 것은 네 가지다. 첫째,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둘째, 사회통합, 셋째, 법과 원칙

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넷째, 외국인 인권 옹호다.

2차 기본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한 비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정책 목표는 다섯 가

지다. 첫째,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개방), 둘째,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통합), 셋째, 차별방지와 문

화다양성 존중(인권), 넷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안전),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협력)이다.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서부터 외국인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10)  법제정 이래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면 외국인처우법은 네 차례 개정되었고, 다문화가족법은 열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추가나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조직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 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다. 외

국인처우법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개정되었다. 각 개정안은 ‘특별기여자’ 지위를 추가하는 내용(2022.1.11.)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2023.3.30.)을 담았다. 이들 개정안 외에 21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5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통합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을 담은 정성호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이다. 한편 21대에 발의된 다문화가족법 개정안 8개 중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2020.9.24.)

한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이주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오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2021.1.4.)한 법안은 지원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

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법률 개정 및 법안 발의 현황에 관한 검토는 후속 과제에서 다루고자 한다. 

11)  기본계획의 의의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이 도출된 것은 기존의 정책 기조가 “통제 관리 중심”이여서 “새로운 정책문제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미흡”했고, “중장기적·종합적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8).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2쪽)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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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제시한 비전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3차 기본

계획은 ‘이민 정책’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

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

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8: 4).12) 정책 목표는 2차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둘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셋째,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넷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다섯째,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이다. 

<표 4>는 각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정책목표별 중점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한국사회가 이민자

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시기에 따라 어떠한 점이 강조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이다. 이것은 “질 높은 사회통합”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외국

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민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2차 

에서도 유지된다. 달라진 점도 있다. 인권이 ‘옹호’라는 표현에서 ‘차별방지’라는 좀 더 권리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질서’라는 

표현도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 주체가 되는 ‘안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기존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점이다. 이러한 기조는 3차에도 기본적으로 이어진다. ‘국가경쟁력’이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직접적

인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중점과제 차원에서는 ‘성장’의 논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이라는 표

현은 2차의 개방 기조가 다소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바뀐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가 동시

에 강조되는 점도 다소 새로운 지점이다.

관점에서의 지속과 초점에서의 부분적 변화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관점의 지속과 이른바 정부 당파성의 차이를 동시에 반

영한 결과로 보인다. 외국인 정책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개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3차 계획에서 이러한 변화가 부

각되었다. 방향으로 보면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기본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방을 지향하지

만 그 이면에 깔린 관점은 여전히 기능주의적 논리에 근거한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와 같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인권을 강조하는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끌어올 수 있을

까의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

고 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도나 행정부 및 여당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시도 등이 대표 사례다. 

요컨대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래 한국 정부는 줄곧 일관된 관점의 부재 또는 인식 상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

앙정부 수준에서의 조율 부재나 중앙정부 주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부재 등 이른바 방법론에서의 문제(조영희·이혜경·고상두, 

2021)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의 한계, 또는 외국인에 대한 일관된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2)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 정책 대신 외국인 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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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2012; 2018)

1차(2008-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
책 
목
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
점 
과
제

-  우수인재 유치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국민경제 균형발전 위한 인력 도입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동포 역량 발휘 위한 환경 조성

-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
-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체류외국인 관리체계 선진화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보호 과정 외국인 인권 보장
-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 
협력 강화

-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표  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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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위와 현실의 괴리

1)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정책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그림 6>은 다른 집단에 대한 포용 정도를 드러내는 맥락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

한 포용 정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값은 해당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에서 뺀 수치다. 

즉 값이 높을수록 포용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포용적 태도를 보인 집단은 ‘결손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이다. 외국

인은 그 다음이다. 약 90%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눈에 띄는 것은 앞의 

네 집단과 하위 두 개 집단의 격차가 무척 크다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와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는 40%가 되지 않는다. 이

러한 구도는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다. 

대상 집단별 포용도 차이는 한국인이 각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장애인

과 결손 가정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지나 선택, 또는 책임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이들로 여겨진다. 

반면, 전과자나 성적소수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들로 여겨진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북한이탈주민과 더

불어 이들 두 집단 사이에 있다. 

�장애인��� �결손�가정의�자녀��� �외국인�이민자·노동자��� �전과자���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2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6>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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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2018년을 기준으로 기존 추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거의 모든 집단에 대

한 포용도가 매우 완만한 수준이지만 높아지는 추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모든 집단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아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가 크게 낮아졌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포용도도 90% 중반에

서 9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후에는 이 수준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한 포용도 수준 하락 추이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한편 포용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조건부’ 포용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이 10%이다.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이 40% 정도이고, 나의 이웃

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이 30% 정도이다.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15% 정도이고, 배우

자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1%이다. 이웃으로 관계 맺는 것과 직장 동료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달라졌을 뿐 

기본적인 구도는 지난 10년 간 큰 변화가 없다. 한국인이 수용할 수 있는 관계는 ‘직장동료’ 수준이다. 그것은 기능적 관계다. 

같은 맥락에서 이웃 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수준(2013-2022)

�받아들일�수�없음��� �나의�이웃이�되는�것��� �나의�직장동료가�되는�것��� �나의�절친한�친구가�되는�것��� �나의�배우자가�되는�것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2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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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에 한정하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은 특정 사건의 영향력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다른 집단에 대한 포용도도 변했다는 점에

서 포용도 변화 추이를 전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하락세가 멈추었다. 

반면 성적소수자나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는 그 전 해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집단별 변화 추이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연도의 효과나 집

단별 차이에서의 경향성 유무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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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소스는 20,76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을 ‘같은 나라 사람으로 포용하는 정도’(The inclusiveness of nationalities)를 측정했다(Boyon, 

2018: 2). 종교인, 이민자, 해외동포 2세, 성소수자, 전과자,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같은 나라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국가별 종합 점수는 각 집단에 대해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각각 응답한 비율의 차이를 평균해 산출했다. 

2)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국제 비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위치는 대략 어디일까?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가 2018년에 세계 25개국(일부 답

변의 경우 중국·인도를 포함한 27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조사14)에 따르면 종합 점수를 기준으

로 한 순위에서 한국은 25개 국가 중 러시아와 함께 18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호주 순으로 

포용도가 높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일본, 터키 순으로 포용도가 낮았다(Boyon, 2018: 5). 

<그림  8>  포용도 국제조사 결과(국가별 종합 점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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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주자를 한국인(민)으로 생각하는 수준(2018) 
순위

■�그렇다���■�모르겠다���■�그렇지�않다��� �포용도�순위

* 자료: Boyon(2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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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림 9>는 한국인의 이주자

에 대한 포용이 ‘조건부’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이 이주자를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

은 국적 취득 여부다. 직업 유무와 한국어 구사 수준도 중요한 조건이다. 거꾸로 보면, 직업이 없거나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

하지 못하는, 특히 국적이 없는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포용도는 낮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에 대한 포용도도 그리 높지 

않다. “불법(미등록)으로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아온 이주자”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10%가 조금 넘는다. 60% 가까이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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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 외국인 이주자·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약 30년이 지났다. 이제 외국인 이

주자·노동자는 한국사회 일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당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의 외국인 포용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포용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포용적이라

고 말할 수 있나 주저하게 된다. 국제비교 자료에서도 한국의 포용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8년 이후 포용도가 

낮아지는 추이도 주목할 지점이다.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민보경 외, 2022a)라는 질문을 던진다

면, 이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인의 낮은 인식은 지난 30년간 전개되어 온 외국인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

는 이들을 ‘노동력’과 ‘출산력’으로, 즉 도구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도구적 관점은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정책이나 프로

그램에도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간 문제제기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계와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는 이민 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왔다. 많은 이들이 전담 부서 설치를 말해왔다(설동훈, 2017). 다만 최근 정부의 관심 표명은 다

소 갑작스러운 면이 있다. 이민 정책이 인구 정책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도구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

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들도 변화의 향방을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관심 고조의 맥락이 어떠하든 여러 상황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민 정책의 방향

을 말할 때 미등록이주민 합법화나 노동허가제 등이 핵심 키워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의제를 논의할 때에 우리는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향후 계급의 문제로, 젠더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김무인, 2022: 140).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의 규모를 마냥 늘릴 수 없다. 규모를 늘리더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은 다시금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자신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

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다문화 교육’이나 ‘인식 개선’만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인 인력의 효용성을 강조

해서만으로도, 외국인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해서만으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의 지

위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다. 문제를 이렇게 보면, 외국인 ‘도입’ 자체의 당위성이나 유용성도 조금은 다

른 잣대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그 방향과 관점을 설

정하는 일이다. 전담 조직 설립 논의를 하면서, 또는 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국사회가 이주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주자에 대한 일관된 관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07; 신지원, 2011; 이혜경, 2019). 

“자본주의 민족 국가인 한국의 리버럴 정부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압력, 명분상 외면할 수 없는 리버벌의 목소리 그리고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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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주민의 볼멘소리 사이에서 줄타기와 같은 이민·이민자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김무인, 2022: 131-132)여 있다. 

이것은 세계적 상황이면서 한국적 상황이다. 세계적 흐름과 한국적 흐름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나름의 관점을 세

워나가려면 이민자의 흐름이 요구되는 구조적인 맥락과 동학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누구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

인가’를 묻기에 앞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재편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생산 관계와 재생산 관계를 어떻게 재조직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두번째 질문의 맥락에서 첫 번째 질문을 고민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어

떤 식으로 이민 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짤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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